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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통역 실태와 경찰관의 인식 조사 사례 연구

이지은(Jieun Lee)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Jieun Lee (2015), A survey-based study of police interpreting practice and police 
officers’ perspectives on police interpreting: Criminal suspects and defendants, 
who do not understand the language of the host country, are entitled to free assistance by 
interpreters under international laws. Provision of interpreting by competent interpreters 
is crucial to due process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legal rights of people 
from non-Korean speaking backgrounds in the criminal procedure. With the rising 
demand for interpreting, interpreting has increasingly become a common practice in 
South Korean police settings,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current practice with respect 
to police interpreting. This case study seeks to examine the current practice of police 
interpreting in South Korea and police officers’ perspectives on police interpreting based 
on a questionnaire-based survey of twenty seven police officers. Police usually requests 
interpreting services from those who have agreed to serve as interpreters in local areas, but 
also turns to any bilinguals when there is a problem with finding available interpreters. 
The interpreters who offer police interpreting include non-professionals and volunteer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police lacks understanding about the risks associated 
with engaging people, who hav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such as co-offenders, 
acquaintances and police investigators. Such practices cast doubt on the quality of police 
interpreting although a half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trust the quality of 
police interpreting. Furthermore, the remuneration for police interpreting is very low, 
which may fail to attract competent interpreters in this field. Police interpreting occurs 
both on site and on telephone to a lesser degree. This paper draws attention to some 
areas in which the South Korean police needs to adopt good practice and internationally 
accepted norms in police interpreting.(GSTI of Ewha Womans University, South 
Korea)

Keywords: police interpreting, police officers, survey, current practice,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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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사법통역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한국어 구사력과 이해력이 제한된 사람들의 법률

적 권리 및 사법 서비스 접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서 사법통역

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및 방어권과 직결된다. 형사, 민사, 가사 등 사법 전반에 걸쳐 

변호인 접견 및 법률 상담, 출입국 심사, 수사 과정을 포함하여 재판 이후 과정에까지 해

당하는 광범위한 사법절차와 관련된 통역을 포괄적으로 사법통역이라 칭한다. 본고의 

논의는 경찰통역에 한정되는 관계로 ‘경찰통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통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제화와 함께 외국인 방문객과 체류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사법기관과 다양한 언

어·문화권 출신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수요도 증가하였다(이지은 2012). 외국

인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기관은 통역인 확보를 꾀하여 왔고 전국 법원과 경찰, 검

찰에 등록된 통역인 숫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이지은 외 2013). 경찰청 외사과 제공 2012

년 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전국 경찰에 등록된 통역인은 36개 언어의 총 3,820명이다. 이 

중 경찰관은 763명, 민간인 3,057명이며, 중국어 통역인 숫자가 710명으로 가장 많다. 

영어 통역인은 519명, 일본어는 413명이다. 숫자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것 같

으나 경찰통역인 중에 전문 통역기술을 갖추고 사법통역의 특수성과 직업윤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받은 통역인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지만 이는 비단 경찰통역

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국내 경찰통역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매우 미진하며 그동안 사법통역에 관한 선행 연

구는 주로 법정통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몇 가지 선행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면, 김

진아 외(2008)는 법원 관계자 41명과 통역인 54명을 대상으로 법정통역에 관한 설문조

사를 수행함으로써 법원 통번역인 선정 기준, 재판 과정에 통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

식, 업무 의뢰 시기와 자료 송부 등 실무 절차, 법원 통번역인 처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사법통역사 인증제도 도입과 사법통역 교육을 개선책으로 제시하였다. 이지은(2012)은 

연구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관, 통역인 등을 포함한 총 155명을 

대상으로 사법통역 규범에 대한 경찰, 검찰을 포함한 법조인(사법인)들과 통역인의 인식

과 사법통역제도 개선책에 대해 설문 및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렇지만 경찰 참가자 

섭외의 어려움으로 단 5명의 경찰관에 대한 설문조사만 이루어져 경찰의 의견을 반영한

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 단계보다는 주로 법정통역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

다. 법관과 재판부 참여행정관, 법원등록 통역인 등 총 2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포함한 실증연구와 문헌연구를 수행한 이지은 외(2013)는 법원통역 중심의 사법통역제

도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로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통역에 관한 사

례 연구를 통해 경찰통역이 최종적인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사법통역제

도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그 외 담화연구 중심의 사법통역연구(이지은 2012; Lee 2014a, 

2015 등)는 국내 형사, 민사, 행정 소송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자료를 기초로 통역인

과 사법인들의 사법통역 규범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통역기술 부족에 기인한 통역 행위와 

재판 절차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주로 법정통역에 초

점을 맞추었다. 외국인을 위한 검찰 수사 공판서류의 영어 및 일어 번역 및 통역 실태 조

사 연구인 김한식 외(2008) 역시 연구 범위가 검찰 통번역에 제한되어 경찰통역이 포함

되지 않았으며, 실제 검찰 수사통역에 대한 연구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과 관심 부족으로 

매우 미진하다. 이상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는 현재 사법통역제도의 개선책으로 사법통

역 전문인력 교육과 자격검증, 통역 품질 모니터링, 사법인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으

로 요약할 수 있다. 사법통역의 품질 향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통역인의 자격 

요건 강화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사법통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

해와 협조가 중요하다.

경찰행정 및 법전문가들도 효율적인 외국인 사건 처리를 위해 외사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통역인 확보가 시급함을 지적하는 등 통역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김운곤 

2001; 임장호 2008; 양문승, 나유인 2009; 권오희 2010; 박진희 2012). 그렇지만 이러한 연

구들은 국제화 심화와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경찰 외사 업무 및 경찰 행정 개선 차원에

서 접근하고 있으며, 경찰통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다. 외국인 피고인들이나 범죄 

피해자들의 통역에 대한 불만 내지 불신이 제기된 사례는 일화적 증거 수준에 머무르며, 

실제 경찰통역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해외에서도 경찰통역 실증연구가 그리 많지 않

은 실정이다. 이제까지 해외 통역학자들에 의한 경찰통역 연구는 경찰 신문, 진술거부권 

고지 등 통역발화의 화용적 의미상 정확성과 법률적 측면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

(Krouglov 1999; Russell 2001, 2002; Berk-Seligson 2000, 2009; Nakane 2007, 2014). 통역을 

매개로 한 경찰신문에서 통역사의 개입이 수사면담기법에 미치는 영향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Lai and Mulayim(2013)도 통역사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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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경찰통역은 다른 사법통역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통역 품질이 매

우 중요하다. 통역기술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전문가에 의해 경찰통역이 이루

어지면 검찰수사 및 재판 단계에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당사자의 권

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전문 통역사가 아닌 아마추어 내지 비전문가들은 어휘나 문법

지식을 포함한 이중언어 구사능력과 통역기술이 부족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가감 편집을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윤리의식이 부족하여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수사

보조자 역할을 한다든지, 역으로 외국인 피의자나 피해자의 편을 들어 편파적인 통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소수 언어 통역에서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출신 경찰

통역요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이지은 2014b)는 통역 교육을 받은 민간인 경찰통역

요원이 소수이고, 경찰 통역인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성과 정확성에 대한 이들의 이해도

가 낮은 것을 확인하고 통역인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사법통역 전반에 걸쳐 통역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통역인 및 사법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도 부족

하여 통역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사법통역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

이다(이지은 2011, 2013).

특히 사법통역은 다른 커뮤니티 통역 상황에 비해 통역인의 역할이 제한되고 엄정하

게 중립적이고 정확한 통역을 수행할 것을 요구 받는 분야인 만큼 올바른 원칙을 수립하

고, 모범적인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찰 통역인의 인식과 

비교 대상으로서 경찰관의 통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개선점은 없는지 파악함으로써 

경찰통역제도의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설문 조사

2013년 7월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에서 경찰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사법통역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3일 단기 교육을 행정안전부 위탁교육과정으로 운영

한 바 있다. 본 교육에 앞서 교육 대상자인 경찰관들의 인식과 통역인 선정을 포함하여 

통역인 활용 실태에 관한 본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위탁교육 내용

에 반영하였다. 위탁교육 대상자들은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추천, 선발된 경찰관들로 지

역적 대표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통역을 자주 접하는 전현직 외사 담당자가 상당수 포함

되어 현재 경찰의 통역 관행 및 이에 대한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집단으로 판단되었다. 

본고는 경찰통역 수요자 내지 서비스 이용자라 할 수 있는 경찰 위탁교육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경찰통역 관행과 경찰통역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 제안하고자 한다.

전체 교육생 30명 가운데 27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총 42개의 객관식 질문으

로 구성된 설문지는 위탁교육 대상자인 경찰관들의 성별, 연령, 직급과 경력을 포함하여 

직간접적인 사법통역 경험과 빈도, 통역인 선정 기준 등 경찰의 사법통역인 활용 실태와 

사법 통역인의 역할과 규범, 통역인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한 경찰관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하 소절에서는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먼저 성별, 연령, 

직급, 경찰경력과 관련된 인적 사항을 다룬 다음 이들의 외국인 사건 및 통역 활용 경험, 

통역인 선정 및 활용 기준, 그리고 경찰통역에 대한 인식 등을 차례로 다룬다.

2.1. 인적 사항

설문 조사에 참가한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16명(61.5%), 여자가 10명(38.5%)

이었다. 1명은 성별 표기를 하지 않아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이하 모든 응답률은 무응

답자를 뺀 응답 개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표 1을 제외하고는 설문 조사 결과 파

악이 용이하도록 응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부터 낮은 문항 순서대로 표에 제시하였다.

연령 응답(N=27)

30세 이하 3.7%(1)

31~35세 37.0%(10)

36~40세 33.3%(9)

41~45세 18.5%(5)

46~50세 7.4%(2)

51세 이상 0

표 1.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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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보면 응답자들의 연령은 31~35세가 37%로 가장 많았고, 36~40세가 33.3%, 

41~45세가 18.5%, 46~50세가 7.4%, 30세 이하가 3.7%였다. 전체 교육 대상 경찰관 가

운데 30대가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응답자들의 직급은 경사가 50%로 가장 많았고, 경장이 26.9%, 경감 이상이 15.4%, 경

위가 7.7%였다. 순경은 한 명도 없었다.

응답자들의 경찰 경력은 2~5년이 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6~10년과 11~15

년이 각각 28%, 16년 이상이 12%였다. 1년 이하 경력자는 한 명도 없었다. 연구 대상자

인 경찰관들은 40세 이하의 간부급으로 현재를 포함한 앞으로 경찰행정과 정책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경찰통역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직급 응답(N=27)

경사 50.0%(13)

경장 26.9%(7)

경감 이상 15.4%(4)

경위 7.7%(2)

표 2. 직급

경찰 경력 응답(N=26)

2~5년 32.0%(8) 

6~10년 28.0%(7) 

11~15년 28.0%(7) 

16년 이상 12%(3) 

표 3. 경찰 경력

2.2. 외국인 사건 및 통역 활용 경험

2.2.에서는 경찰통역 실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외국인 사건 처

리 및 통역인 활용 경험, 통역 방식, 통역인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답변 분석 결과를 제시

한다.

예상대로 대다수(86.2%)의 응답자가 외국인 사건 처리 경험이 있었다. 총 10건 이하

의 처리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6%, 총 11~50건과 51~100건을 선택한 응답자

가 각각 24.1%였다. 총 100건 이상의 외국인 사건을 처리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10.3%였

다. 반면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13.8% 있었지만 이하 설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

듯이 이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외국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

빈도 면에서 연간 외국인 사건 처리 건수가 50건 이하인 경우는 15명으로 응답자의 

70.5%를 차지하였고, 51~70건을 처리하는 응답자가 19%, 연간 70건 이상 처리하는 응

답자도 9.5%였다.

외국인 사건 처리 경험 응답(N=29)

총 10건 이하 27.6%(8)

총 11~50건 24.1%(7)

총 51~100건 24.1%(7)

없다 13.8%(4)

총 100건 이상 10.3%(3)

표 4. 외국인 사건 처리 경험

통역인 활용 경험 응답(N=26)

있다 80.8%(21)

없다 19.2%(5)

표 5. 통역인 활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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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에 참가한 경찰관 가운데 대다수(80.8%)가 통역인을 활용한 경험이 있었고, 

19.2%는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대략적인 통역인 활용 건수는 응답자 22명 가운데 연간 5건 이하가 가장 많은 31.8%

를 차지하였고, 연간 20건 이하가 27.3%, 21~50건이 31.9%, 51건 이상이 각각 9.1%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통역 활용 경험과 빈도에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연간 21건 이상 

통역인을 접하는 경찰관이 응답자 가운데 40%를 넘는다는 것은 외국인 관련 사건이 증

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찰통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원칙 정립의 필요

성을 가리킨다.

외국인 사건 처리 시 통역인을 활용하는 기준에 대해 외국인 사건의 경우에는 항상 

통역인을 부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는 51.9%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응

답자(35.9%)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언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통역인을 부른다고 답하

였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한 응답자가 14.8%, 한국말로 진행하다 필요할 때 통역인

을 부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7.4%였다.

이 결과를 볼 때 경찰 내부적으로 통역인 활용에 대한 기준이 원칙이나 정책적으로 

확립된 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항상 통역인을 배석시킨 상태에서 외국인 사건을 처

리하는 경찰관이 가장 많았지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일단 진행하다가 통역인이 필

요할 경우 통역인을 부른다는 답변도 많았다. 일관된 통역 제공 원칙을 경찰 내부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국인 사건 통역인 활용 응답(N=27)

항상 통역인을 부른다. 51.9%(14)

의사소통이 안 되는 언어는 통역인을 부른다. 25.9%(7)

상황에 따라 다르다. 14.8%(4)

한국말로 진행하다 필요할 때 통역인을 부른다. 7.4%(4)

표 6. 외국인 사건 통역인 활용 기준

통역 방법 응답(N=27)

경찰서 통역 70.4%(19)

전화 통역 14.8%(4)

사건 현장 통역 14.8%(4)

표 7. 주로 이용하는 통역 방법

경찰통역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로 이용하는 통역 

방법에 대한 질문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찰서에 통역인이 와서 

통역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통역을 선택한 응답자가 

70.4%, 전화 통역과 사건 현장 통역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14.8%였다. 전화 통역 수요

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외사과에 따르면 티티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2014년 다문화가족종합정보

전화센터로 통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BBB, 피커폰을 통한 전화 통역을 이용하고 있

다.1 그렇지만 전화 통역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활동하는 통역인들 상당수가 전문 통역사

가 아니라는 점이 통역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이다.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설 서비스는 외국인의 한국 관광이나 방문 시 의사소통을 지원해주기 위한 단순한 서

비스 성격이 강해 긴박하거나 중대한 순간에 경찰이 양질의 통역을 제공받기 어렵다. 언

제 전화 통역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진술조서 작성이 아닌 경우에 전화 통역을 이

용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36.4%로 가장 많았다. 현장에 올 수 있는 통역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전화 통역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1.8%였다. 또한 매우 이른 시간이

나 매우 늦은 시간에 전화 통역을 활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3.6% 있었다.

1    티티콜은 한국을 여행중인 외국인에게 3자 통화 형식으로 무료 통역을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전화 서비스

이고, 피커폰은 전화 외국어 교육과 택시승객에게 전화 통역을 제공하는 사설기관 서비스이다. BBB코리아는 

언어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외국인 방문객에게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는 

비영리단체이다.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에게 생활안내에서부터 상담 및 

범죄피해 이주여성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법무부 주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거, 재한 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정보안내를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창구이다(이지은 외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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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홈페이지 모집공고 또는 타기관 추천 방식으로 민간인 통역인을 선정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이지은 2014b: 160). 본 조사에서 주로 어떤 통역인을 활용하느냐는 질

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8%가 지방경찰청 통역인 명단에 등록된 통역인이라고 응답

했다. 전체 응답자의 14.8%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용한다고 답하였고, 경

찰 내부 인력과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3.7%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경찰

통역인 명단에 제대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을 확보하여 등재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통역

인력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현재 경찰을 포함한 사법기관은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통역인을 모

집, 선정한다(이지은 2014b: 160). 본 설문 조사 결과, 경찰의 통역인 선정 기준으로 통역인

의 기술과 가용성이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수 있는 통역인과 통역 

기술이 있는 통역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각각 23.8%였다. 그 다음

통역인 우선 선정 기준 응답(N=63)

가용성 23.8%(15)

통역 기술 23.8%(15)

경찰통역 경력 22.2%(14)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 19.1%(12)

성실성 11.1%(7)

표 9. 통역인 선정 기준 

통역인 유형 응답(N=27)

등록 통역인 77.8%(21)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14.8%(4)

경찰 내부 인력 3.7%(1)

기타 3.7%(1)

표 8. 주로 활용하는 통역인 으로 22.2%의 응답자가 경찰통역 경력자를 우선 선정한다고 답하였고, 19.1%는 수사에 협

조적인 통역인을 우선 선정한다고 답하였다. 성실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답을 선택한 경찰

관은 11.1%였다. 통역 기술과 중립성을 갖춘 통역인도 필요하지만 일선 경찰관의 입장에서

는 필요한 시간에 경찰서에 와서 통역할 수 있는 통역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

다는 점에서 우수한 통역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와 경찰관들이 뜻하는 성실성이 어떤 의미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윤리적 중립보다 수사관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우선시할 때 사법통역의 윤리

적 원칙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관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통역인들의 전반적인 통역 기술 수준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1.9%,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0.7%였다. 

‘매우 신뢰할 만하다’와 ‘신뢰하기 어렵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3.7%였다. ‘매우 신뢰

하기 어렵다’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중언어능력과 무관한 직관적인 평가 결과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

다. 어떤 기준으로 통역 기술 수준을 판단하는지 물었을 때 순조로운 신문 진행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는 응답자가 16명(64%)으로 가장 많았다. 통역인의 경력을 선택한 응답자

가 24.0%, 발음 등 유창성이 12%였다. 해외체류 경험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통역 기술 수준 응답(N=27)

신뢰할 만하다. 51.9%(14)

보통 40.7%(11)

매우 신뢰할 만하다. 3.7%(1)

신뢰하기 어렵다. 3.7%(1)

매우 신뢰하기 어렵다. 0

잘 모르겠다. 0

표 10. 통역인들의 전반적인 통역 기술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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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에 참가한 경찰관 가운데 외국어 특기자로 채용된 응답자가 7명이었다. 경

찰관으로서 직접 통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찰관은 모두 9명(33.3%)이었다. 나머지 

66.7%의 경찰관은 직접 통역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관이 통역인과 수사 주체로 역할을 겸하는지에 관해 알기 위해 경찰관으로서 직

접 통역할 때 본인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통역인의 역할을 했다’는 응답이 50%, ‘수사관 

역할을 했다’는 답과 기타 응답이 각각 20%, ‘수사관과 통역인을 겸했다’는 응답이 10%

였다. 비록 소수의 응답이기는 하나 통역인과 수사관의 역할을 겸하는 것은 중립성을 지

키고 이해관계의 상충을 피해야 한다는 통역 규범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수사관

이 통역을 겸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Berk-Seligson 2009 참조).

2.3.  외국인 사건 처리 애로 사항 및 녹음·녹화 관행

2.3.에서는 경찰통역 관행과 애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

룬다.

통역 수행 시 본인의 역할 응답(N=10)

통역인 50.0%(5)

수사관 20.0%(2)

수사관과 통역인 겸함 10.0%(1)

기타 20.0%(2)

표 12. 통역 수행 시 본인의 역할

경찰관으로서 직접 통역한 경험 응답(N=27)

없다. 66.7%(18)

있다. 33.3%(9)

표 11. 직접 통역한 경험

외국인 사건 의사소통의 어려움 응답(N=26)

가끔 겪는다. 46.2%(12)

자주 겪는다. 30.8%(8)

매번 겪는다. 11.5%(3)

어려움 없다. 11.5%(3)

표 13. 외국인 사건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국인 사건 처리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빈도에 대해서는 46.2%가 ‘가끔 겪는다’고 

답하였고, 30.8%가 ‘자주 겪는다’고 답하였다. 한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와 ‘매번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경우가 동일하게 각각 11.5%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찰관들이 외국인 사건 처리에 애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사건 처리 시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통역인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

났다. 절반에 가까운 47.6%의 응답자가 이 답을 선택하여 통역인 확보가 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임이 확인되었다. 법관, 변호사, 검사 등을 포함한 사법인들도 통역인 확보

를 주요 애로 사항으로 꼽은 바 있다(이지은 2012: 76). 다양한 언어의 사법통역인 양성 

및 교육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38.1%의 응답자가 ‘문

화와 법률 차이 등으로 통역이 있어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답을 선택하였다. 

애로 사항 응답(N=21)

통역인 부족 47.6%(10)

문화와 법률 차이 등으로 인한 소통 장애 38.1%(8)

통역인의 통역 기술 부족 4.8%(1)

통역인의 도덕성 불신 4.8%(1)

기타 4.8%(1)

표 14. 외국인 사건 애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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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응답률이 낮기는 하지만 ‘통역인이 통역을 잘 못해서’, ‘통역인의 도덕성을 신

뢰하지 못해서’, 기타 등의 응답이 각각 4.8%였다. 이는 통역인 확보와 통역인의 자질 향

상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응답자 상당수가 통역이 있어도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답한 만큼 법제도와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한국 

경찰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교육이 사법경찰관에게 필요함을 가리

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통역인의 무료 조력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는 있지만 

(이지은 2012: 15), 피해자나 증인을 포함한 참고인에 대해서도 통역 제공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범죄의 피해자든지 가해자이든지 신분에 관계 없이 한국어를 구

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한 양질의 통역 제공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

서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 사실 관계 확인 및 조사가 원활 구분 없이 ‘모두 통역을 제공

한다’는 응답이 85.2%로 가장 많았지만 ‘피의자에게만 통역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11.1%였다. 범죄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통역제

공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2

외국인 피의자와 참고인 통역 제공 응답(N=27)

피의자와 참고인 구분 없이 통역 제공한다. 85.2%(23)

피의자만 통역 제공한다. 11.1%(3)

기타 3.7%(1)

표 15.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통역 제공

2    아직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식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백민

경 2011), 외국인 범죄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때 통역 기술이 부족한 지인이 통역을 하여 합의서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 재판 단계에서 드러난 적도 있다(박성민, 박승헌 2012).

경찰 진술조서와 신문조서가 외국인이 통역을 거쳐 진술한 경우에도 한국어로만 기

록이 남기 때문에 원진술이 정확하게 통역되었는지의 여부는 녹음녹화물이 없으면 객관

적으로 검증·확인할 길이 없다. 수사기관 영상녹화만으로 적정 절차가 보장되고 정확한 

조서내용 기재를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통역인을 통하여 신문하였다면 신문내용을 녹

음·녹화하여 사후에 검증·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이지은 2012; 이지은 

외 2013 참조).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도 외국인 진술조서 작성 과정의 녹음·녹화 관행은 

예외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37%가 ‘거의 녹음·녹화하지 않는다’고 응

답했고, 33.3%가 ‘간혹 한다’, 14.8%가 ‘매번 한다’고 답하였다. ‘자주 한다’는 대답은 3.7%

에 불과했다.

외국인 사건의 경우 주로 통역을 거쳐 진술을 받기 때문에 진술통역의 정확성을 확인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녹음과 녹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녹음 및 녹화가 정례화되

지 않은 원인에 대해 추가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외국인 사건 진술조서 작성 과정 녹음·녹화 응답(N=27)

거의 하지 않는다. 37.0%(10)

간혹 한다. 33.3%(9)

매번 한다. 14.8%(4)

기타 11.11%(3)

자주 한다. 3.7%(1)

표 16. 외국인 사건 진술조서 작성 과정 녹음·녹화

녹음·녹화 기피 이유 응답(N=22)

경찰의 의무사항 아니다. 50.0%(11)

기타 18.2%(4)

번거롭다. 13.6%(3)

관행이다. 13.6%(3)

비용이 발생한다. 4.6%(1)

표 17. 외국인 사건 진술조서 작성 녹음·녹화 기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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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건 진술조서 작성 녹음 또는 녹화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의 의

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응답자의 절반이 녹음·녹화

가 의무사항이 아닌 이유를 꼽았다. ‘관행상’ 하지 않는다는 답과 ‘번거롭다’는 답이 공히 

13.6%였다. 비용 발생을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4.6%였다.

외국인 진술조서 작성 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는 중요한 사건만 선별적으로 한다는 답

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절반인 10명이 녹음·녹화 이유를 주요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진술 확인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5%, 기타 응답이 15%, 피

의자 권리를 위한 권고 사항이라는 응답자가 10%였다. 가능하면 녹음·녹화 자료를 확보

함으로써 변호인 또는 법원의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수

사기관 진술조서의 진정성이나 통역의 정확성을 다툴 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로 녹음·녹화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한국어 단일어로 기재된 

조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 진술조서 작성 과정과 통역인의 

역할에 대한 법률적인 논의가 추후 필요한 부분이다.

선행 연구(이지은 2012: 77, 199)에서도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사법인들

이 외국인 사건 처리 시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외국인 진술과 통역

된 내용을 비교 확인 가능하도록 진술 녹음 및 녹화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데 위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녹음·녹화 이유 응답(N=20)

중요한 사건 선별 50.0%(10)

진술 확인에 필요 25.0%(5)

기타 15.0%(3)

피의자 권리를 위한 권고 사항 10.0%(2)

표 18. 외국인 사건 진술조서 작성 과정 녹음·녹화 이유

2.4. 사법통역(규범)에 대한 인식 및 관행

정확성, 중립성, 기밀 유지 등을 포함한 사법통역의 핵심 규범과 통역인의 역할에 대

한 이해는 통역의 품질 및 신뢰성 제고에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사

법인들과 통역인들의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사법경

찰관의 사법통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다. 사법통역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문 조사 문항에 포함시켜 경찰관들이 바르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 밖에 

서비스 이용자 시각에서 본 사법통역 시 어려운 점, 통역인 보수 수준 등의 통역 관련 문

제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중립성이 중요하고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법통역에서 지인이나 친

구, 가족 등에 의한 통역은 지양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인이 피의자 혹은 참고인과 아는 사이일 때 가급적 다른 통역

인으로 교체한다고 전체 응답자의 63%가 답했고, 37%는 주의사항을 말해 주고 통역시

킨다고 하였다.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은 없었지만 주의 사항을 말해 주고 그

냥 통역시킨다는 답도 37%나 되는 점을 볼 때 통역인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통역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 언어의 경우에는 지인을 배

제함으로써 수사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수 언어 통역인 확보와 양

성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역인이 피의자/참고인과 아는 사이일 때 응답(N=27)

가급적 다른 통역인으로 교체한다. 63.0%(17)

주의사항을 말해 주고 통역시킨다. 37.0%(10)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통역시킨다. 0

표 19. 통역인이 피의자/참고인과 아는 사이일 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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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통역인 중립성 확보 문제와 상통하는 문제로 설문 조사 참가자들에게 통역인으

로서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예를 제시한 후 통역을 해서

는 안 되는 사람을 모두 고르게 하였다. 이에 대해 당사자 가족을 선택한 경찰관 응답자

가 21.2%, 당사자의 친구와 공범이 각각 20.3%였다. 유치장에 있던 다른 사건 피의자가 

15.3%, 경찰관이 9.3%, 전과자가 7.6%, 통역 무경험자가 5.9%였다. 학생을 고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경찰관이 통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도 11명(9.3%)이 있어서 이해 상충이라

는 문제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지만, 예로 제시된 항목 대부분은 

통역인의 중립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수 응답을 하지 않

은 경찰관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문제이다. 공범이나 피의자,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구

는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기 어렵고, 대부분 전문성을 갖춘 통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찰통역이 아마추어 통역에 의존하는 실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사법 통역인의 주된 역할 응답(N=46)

사법기관의 보조자 39.1%(18)

표 21. 사법 통역인의 주된 역할

통역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응답(N=118)

당사자 가족 21.2%(25)

당사자 친구 20.3%(24)

공범 20.3%(24)

유치장에 있던 다른 사건 피의자 15.3%(18)

경찰관 9.3%(11)

전과자 7.6%(9)

통역 무경험자 5.9%(7)

학생 0

표 20. 통역 기피 인물

통역인을 활용하는 수사기관에 속한 경찰관으로서 통역인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

는지의 문제도 통역의 품질 및 올바른 절차적 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법통역인

의 주된 역할에 대해 복수 선택을 하게 했는데 전체 응답 가운데 39.1%가 통역인을 사

법기관의 보조자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32.6%의 응답은 통역인의 주된 역할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보았고, 17.4%는 외국인의 조력자, 10.9%는 외국인의 대변자라

고 답하였다. 특히 사법 통역인이 사법기관의 보조자라는 의식은 통역인의 중립성과 

전문성보다는 수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

석된다(이지은 2012: 83). 또한 통역인이 외국인의 조력자 또는 대변자의 역할을 한다고 

답한 경우도 30%에 육박하여 통역인의 중립적 역할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 부족을 드

러냈다.

사법통역에서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다. 응답자의 34.4%가 ‘중

립성’을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정확성’을 29.5%가 선택하였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을 19.7%, ‘효율적인 진행’을 16.4%가 선택하였다.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진행이 중요하

겠지만 통역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요약 통역을 허용하거나 통역

인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가감 편집은 경계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32.6%(15)

외국인의 조력자 17.4%(8)

외국인의 대변자 10.9%(5)

사법통역에서 중요한 측면 응답(N=61)

중립성 34.4%(21)

정확성 29.5%(18)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19.7%(12)

효율적인 진행 16.4%(10)

표 22. 사법통역에서 중요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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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시각에서 통역인들이 사법통역을 수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일 것이라고 생각

되는 항목을 선택하게 하였고,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다.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법률 용어’

라고 답한 응답자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근무 외 시간 호출’을 선택한 응답

이 전체의 16.4%였고, ‘긴 수사 시간’ 14.9%, ‘비표준어(사투리)’ 11.9%, ‘횡설수설하는 진술’

이 10.5%였다. 그 밖에 ‘낮은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7.5%, ‘비속어(욕설, 은어 등)’이 6%, 

‘긴장되고 딱딱한 분위기’를 꼽은 응답자가 1.5%였다. 이주여성 경찰통역요원들을 대상

으로 한 유사한 설문 조사에서도 법률 용어가 가장 어렵다고(이지은 2014: 171) 확인된 만

큼 법률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 표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은 긴장되고 딱딱한 분위기를 애로 사항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이주여성 경찰통역요원들은 7.4%가 이를 지적하여 상호 시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역인 보수 수준에 대한 의견 응답(N=27)

적절하다. 66.7%(18)

그저 그렇다. 14.8%(4)

낮다. 14.8%(4)

표 24. 통역인 보수 수준

사법통역 시 애로 사항 응답(N=67)

법률 용어 31.3%(21)

근무 외 시간 호출 16.4%(11)

긴 수사 시간 14.9%(10)

비표준어(사투리) 11.9%(8)

횡설수설하는 진술 10.5%(7)

낮은 보수 7.5%(5)

비속어(욕설, 은어 등) 6.0%(4)

긴장되고 딱딱한 분위기 1.5%(1)

표 23. 사법통역 시 애로 사항

법원 통역료에 비해서도 낮고, 일반적인 수행통역요율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현재 

경찰통역 보수 수준을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3 전체 응답자의 66.7%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그저 그렇다’와 ‘낮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14.8%, 매우 

낮다고 본 의견은 3.7%에 불과했다. 현재 보수 수준을 ‘높다’거나 ‘매우 높다’고 본 응답자

는 없었지만 현재 보수 수준에 대한 경찰관들의 이러한 인식은 통역의 전문성에 대한 이

해가 낮다는 의미이다. 결국 낮은 보수로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신뢰할 만한 양질의 통역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사법통역 관행상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 복수 선택하게 하였

다. 통역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34.6%). 다음으로는 ‘통역 

매우 낮다. 3.7%(1)

높다. 0

매우 높다. 0

현재 사법통역 관행의 개선점 응답(N=55)

통역 기술 교육 34.6%(19)

통역 품질 모니터링 21.8%(12)

통역인 선발 기준 강화 20.0%(11)

보수 인상 14.6%(8)

윤리 교육 9.1%(5)

표 25. 사법통역 관행의 개선점

3     경찰은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경찰청 훈령’ 제666호 제3조, 4조, 5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을 근거로 

통역인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주요 외국어 통역의 경우에는 시간당 3만 원, 기타 외국어(영·일·중 제외)의 

경우에는 시간당 3만 5천 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여기에 여비와 일당으로 2만 4천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공휴

일이나 근무 외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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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모니터링’이 21.8%, ‘통역인 선발 기준 강화’가 20.0%, ‘보수 인상’이 14.6%, ‘윤리 교

육’이 9.1%였다. 앞서 설문 조사 참가자 절반 이상이 통역인들의 통역 기술 수준을 전반

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답하였지만, 실제 통역기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

을 보여 준다. 기술 교육과 윤리 교육을 합하면 약 44%가 교육을 선택한 것으로 통역인 

교육을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지은(2014)에서 이주여

성 경찰통역요원들의 통역 기술 교육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발 기준 강화

와 교육 및 품질 모니터링은 모두 통역 품질과 관련된 사항으로 품질 개선에 대한 관심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역인의 문화적 차이 설명 응답(N=27)

관련성이 있으면 반드시 설명한다. 74.1%(20)

경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설명한다. 22.2%(6)

기타 3.7%(1)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 0

표 26. 통역인의 문화적 차이 설명

사법 통역인의 역할은 통역인의 전문성과 중립성, 통역의 정확성과 결부되어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역인이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다수

의 경찰관들은 관련성이 있으면 통역인이 설명하는 것을 기대하는 편이었다. 응답자의 

74.1%가 ‘관련성이 있으면 통역인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답했고, ‘경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설명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22.2%였다. 반면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

답자는 전혀 없었다. 일반적으로 사법통역에서 통역인이 설명이나 의견을 덧붙이지 말 

것을 강조하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이 한국 경찰관들이 사법 통역인의 폭넓은 중재를 기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역인 및 경찰관 교육을 통해 적절한 절차와 통역인의 역할에 대

한 상호 이해가 올바르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선택한 통역인이 알려줘야 할 문화적 차이로 관습이나 제도

의 차이가 1위였다. 복수 선택이 가능하였는데 전체 응답 가운데 40.8%가 ‘관습이나 제

도 차이’를 꼽았으며, 두 번째로 많은 수가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 언어 표현’을 선택했다

(34.7%). 그 다음으로 22.5%가 ‘문화적 의미가 다른 몸짓이나 표정’을 선택하였으며, 기

타 응답이 2%를 차지했다.

통역인의 의견 표시 응답(N=26)

경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의견 표시할 수 있다.
57.7%(15)

자유롭게 의견 표시할 수 있다. 26.9%(7)

의견 표시할 수 없다. 11.5%(3)

기타 3.9%(1)

표 28. 통역인의 의견 표시

사법 통역인은 원발화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할 뿐 절대로 자신의 

의견을 더하거나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직업 윤리에 해당하며, 통역인

이 원진술에 의견을 더하거나 자신의 의견임을 밝히고 제시하더라도 통역인 개인의 편

견과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역인의 의견 표시에 대해 경찰

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응답이 57.7%으로 상당히 많았다. 또한 

요청이 없어도 통역인이 ‘자유롭게 의견 표시할 수 있다’는 응답이 26.9%을 차지하였다. 

통역인이 알려줘야 할 문화적 차이 응답(N=49)

관습이나 제도 차이 40.8%(20)

문화 차이로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 언어 표현 34.7%(17)

문화적으로 의미가 다른 몸짓이나 표정 22.5%(11)

기타 2.0%(1)

표 27. 통역인이 알려줘야 할 문화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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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역인은 ‘의견 표시할 수 없다’고 본 응답자는 11.5%뿐이었다. 통역 시 자신의 의

견을 표하거나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사법 통역인의 윤리 규범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소

수인 반면 통역인이 자율적으로 또는 요청에서 의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84.6%나 되어 현재 경찰통역 관행을 엿볼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통역인의 중

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에 대한 교육이 시급함을 보여 주었다.

통역 시 동문서답 처리 응답(N=27)

동문서답이라도 그대로 통역한다. 59.3%(16)

통역하지 않고 질문을 다시 통역해 준다. 33.3%(9)

통역하지 않고 엉뚱한 답이라고 알려 준다. 7.4%(2)

표 29. 동문서답 대처 방식

사법통역의 정확성을 위해 동문서답이나 비논리적인 말을 그대로 옮겨야 한다는 점

을 알고 있는 경찰관이 모르는 경찰관보다 더 많았다. ‘동문서답이라도 그대로 통역해

야 한다’고 바르게 알고 있는 경찰관이 절반을 약간 넘는 59.3%였다. 한편 동문서답의 경

우 곧바로 ‘통역하지 않고 질문을 다시 통역해준다’고 답한 응답자가 33.3%, 통역하지 않

고 ‘엉뚱한 답이라고 알려줘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7.4%였다. 통역인이 즉각 통역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은 신문이나 조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경찰통역의 

특수성 및 통역인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통역 시 비논리 대처 방식 응답(N=26)

최대한 답변을 그대로 통역한다. 59.3%(16)

통역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물어본 후 

재진술한 것을 통역한다. 
25.9%(7)

뜻이 통하게 정리해서 통역한다. 14.8%(4)

표 30. 비논리/횡설수설 대처 방식

통역인이 외국인 진술 시 비논리나 횡설수설에 대해 ‘최대한 답변 그대로 통역해야 

한다’는 응답이 59.3%로 가장 많았다. ‘통역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물어본 뒤 재진술한 것

을 통역한다’는 응답이 25.9%, ‘뜻이 통하게 정리해서 통역한다’는 응답이 14.8%를 차지

했다. 통역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물어본 후 재진술한 것을 통역한다는 응답이 약 26%였

는데, 이는 통역에 의한 진술변경을 유도하거나 통역인과 외국인 간의 외국어 대화가 경

찰관의 부지불식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관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신문 진행방식이다. 이 역시 경찰관에 대한 통역인의 활용 교육이 이루

어져 효과적이고 적절한 통역인 매개 외국인 신문이 진행될 필요를 가리킨다.

사법통역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추측하여 임의로 통역하는 것은 금물이

며,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경우 이를 밝히고, 재확인해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달해

야 한다. 통역인이 원진술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히

고 다시 말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96.2%). 반면 ‘최대한 들은 대로 

통역하고 이해 못한 부분은 밝히지 않는다’는 응답은 소수였다(3.9%).

3. 결론

본고는 사법경찰관 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통역 실태와 경

찰통역에 대한 인식을 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통역인 선정 및 활용 원칙과 통역인의 

역할 등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또는 관행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사법경찰관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참가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의 설문 조

통역인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대처 방식 응답(N=26)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96.2%(25)

최대한 들은 대로 통역하고 

이해 못한 부분은 밝히지 않는다.
3.9%(1)

표 31. 통역인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대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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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지만 경찰통역 서비스 이용 주체의 인식을 보여 주는 가치 있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신뢰할 만한 품질의 경찰통역은 형사사법절차의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을 위해서 필

수적이다. 수사단계는 형사절차의 첫 단계인 관계로 경찰통역은 외국인 사건에 대한 이

해와 사실관계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성이 결여된 경찰통역은 공정한 사법절

차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경찰통역 서비스 체제와 통역 품질, 통

역인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정책적인 관심을 요한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외사 경찰관도 필요하지만,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을 통역하게 될 

때 수사관의 역할을 겸하여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

의자 및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통역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양한 언어의 통역인 확보도 시급하지만 우수한 통역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부

처 예산을 확보하여 경찰 통역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필수화하여 

사법절차와 법률 용어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사법통역의 원칙과 윤리적 측면에 대해 교

육함으로써 부적절한 통역 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법통역교육 이수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도 교육을 장려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통역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교육만큼 경찰통역요율을 현실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재 보수 수준이 결혼이민

자나 이주민에게 적지 않은 부수입이라는 경찰 내부의 인식을 본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요 외국어는 기타 언어에 비해 더 낮은 통역료를 지급하는 비합리적

인 현재 통역요율체계로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경찰통역 인력을 유인할 수 없고, 이는 결

국 수사단계 통역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진술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개선과 

함께 사법경찰관들의 통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경찰의 인식이 바로 서 있어

야 통역인의 역할에 대해 부적절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통역을 매개로 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통역인과 함께 일하고 통역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계기로 경찰통역인 선정과 교육이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까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경찰통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경찰통역제도 정립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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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Theory and Practice

Mikyung Choi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Our aim is to study the issue of literary translation training in ordinary situations but 
also (and mainly) when it is carried into the B language of the translator (in our case 
from Korean to French). In Korea, we try to overcome the lack of French translators able 
to produce literary translations by themselves by training Korean translators working into 
their B language (from Korean to French). The Ewha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GSTI) and some other institutes like the Korean Literary Translation 
Institute (KLTI) offer training programs which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situation of 
the Korean literature, expressed in a language of limited extension.
At first we address a common question: can literary translation be taught? If the answer is 
positive, a second question arises: what kind of training would be pertaining for literary 
translation, an activity which belongs to art and technique altogeth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ddress both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specific situation of Korean literature.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s devoted to theoretical aspects of our study (definition of key 
notions, with an emphasis on the Interpretative Theory of Translation) and practical 
aspects as well (general survey of the present training program of translators). 
In the second part, we analyze the different steps of the translation process, from 
understanding to reformulation in the light of the Interpretative Theory of Translation.
Our conclusion is that, by using an efficient training program, we are able to train 
qualified translators as long as we can rely on the help of not only the teaching institutions 
but also the government.

Keywords :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 training, literary translation training 
program, translation into B language,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